
[별첨]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필수)

번호 업종구분 증빙서류  비  고

1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등록증
부분(전문)
정비업제외

2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시내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
(택시) 택시운송사업등록증

3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4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5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6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7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8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 직수출실적 70% 이상 충족

9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서
※ 제물포스마트타운JST입주기업 포함

10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하단 표
참고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범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산 업 명 표준산업분류번호

도로화물 운송업
해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물류 터미널 운영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
폐기물 처리업
폐수 처리업 

493
501
51
5294
5210
52913
52992
52993
76390
74212
381

(39009)
382
37012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산 업 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시장 조사업(여론 조사업 제외)
경영 컨설팅업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2021
58211
58212
58219
58221
58222
62010
63120

63991

70111
70112
70113
70121
70129
70119
70201
70209
71400
71531
39001
39009
72122
72129
73202
73203
73209
72911
72919
59111
59112
59113
59114

지식서비스업
산 업 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포장 및 충전업

74100
75991
75992
75994



※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여부 확인

1)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설명에 따라 관련 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확인필수

- 통계청>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코드 검색 

※ 세부업종에 따라 복수이상의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이 구비되어야 하는 산업도 있음

ex.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시설경비허가증, 건물위생관리업신고증,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등 중 2개이상 구비필수)

2) 등록증 및 허가증이 구비되지 않는 제조관련서비스 산업의 업종일 경우 관련매출의

확인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판단

- 해당 업종영위 관련 계약서류 확인

- 관련 매출액 확인 (세금계산서 확인)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관련매출)가 전체매출의 20% 이상 충족하여야 함

ex. 포장 및 충전업 등


